
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2009 ․

 

기준 적용 연도( ) 년2009 년2010 년2012 년2014

신고연도 년2010 년2011 년2013 년2015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2% 2.3% 2.5% 2.7%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고용계획 3% 3% 3% 3%

부담금 적용예외 2.3% 2.5% 2.7%

공공기관 2% 3% 3%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 상시근로자“ ”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일 이상인 모16

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 , , ,

트 등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 1

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 는 제외하고 산정60 ( , )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전단24 3※「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 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 ,

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

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 이상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16 (

는 날이 매월 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16 )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후단24 3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

을 관리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를 산정합니다.



▣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 소속의 모,

든 사업장을 취합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 서울 중구 소재 고등학교 전남( ), (◇ ○○

광주 소재 중학교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중구를 관할하), ( ),△△

는 공단 지사에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고등학교 중학교, ,○○ △△

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체의 경우 소속 지점 공장 영업소 지사 등 모든 사, , ,◇

업체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

할하는 공단 지사에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

니다.

사업주“ ”※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

를 의미합니다.

구 분 계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상시근로자 1,160 80 80 80 80 90 90 90 90 120 120 120 120

적용대상근로자 1,160 80 80 80 80 90 90 90 90 120 120 120 120

의무고용인원 16 1 1 1 1 1 1 1 1 2 2 2 2

구 분 계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상시근로자 1,380 120 120 120 130 130 130 90 90 120 120 120 120

적용대상근로자 1,242 108 108 108 117 117 117 81 81 108 108 108 108

의무고용인원 22 2 2 2 2 2 2 1 1 2 2 2 2



노동부령에 따라 제외되는 범위의 사람*

법 제 조제 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79 3 " ,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1.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2. ,

 

명200~299 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 년부터 납부2006 (2007 )

명100~199 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 년부터 납부2007 (2008 )

명미만100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되지 않음

부칙 제 호 제 항7154 2※ 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 상시 명 이상 명 미만의 근로자: 100 300

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27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인 이상 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년 월 일부200 300 2006 1 1

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년 월 일부터 년간은 제 조제 항의 개정, 2006 1 1 5 27 1 규정에 따른 부담

금을 분의 로 감면한다2 1 .

2. 상시 인 이상 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년 월 일부터100 200 2007 1 1

부담금을 부과하되 년 월 일부터 년간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007 1 1 5 27 1

분의 로 감면한다2 1 .

적용산정 Tip※

부과특례는 상시 명 미만 사업주가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부터300 5◇

년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법에서 상시 명 명 으로 적100 (200 )

용대상이 확대된 시점부터 년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5 .





 

월별
상시
근로자수

적용제외근로자수
= x 20%

적용대상근로자수
= -

고용의무인원
= x 2
/100

고용장애인수 미달
인원
-계 중증 경증

월1 483 96=483x20% 387=483-96 7=387x2% 1 - 1 6

 

월별
상시
근로자수

적용제외근로자수
= x 10%

적용대상근로자수
= -

고용의무인원
= x 2
/100

고용장애인수 미달
인원
-계 중증 경증

월1 213 21=213x10% 192=213-21 3=192x2% 1 - 1 2

 

 

월1 185 - 185 3.7 3→ 3.7 4→ 1 1 - - - 2 - -

월2 220 - 220 4.4 4→ 4.4 5→ 2 1 - 1 - 2 - 1

월3 220 - 220 4.4 4→ 4.4 5→ 1 1 - - - 3 1 -

월4 230 - 230 4.6 4→ 4.6 5→ 4 2 1 1 - - - -

월5 230 - 230 4.6 4→ 4.6 5→ 3 1 1 1 - 1 - 1

월6 230 - 230 4.6 4→ 4.6 5→ 3 1 - 2 - 1 - 2

월7 190 - 190 3.8 3→ 3.8 4→ 5 2 1 2 - - - -

월8 190 - 190 3.8 3→ 3.8 4→ 4 2 1 1 - - - -

월9 210 - 210 4.2 4→ 4.2 5→ 3 2 - - 1 1 - 1

월10 215 - 215 4.3 4→ 4.3 5→ 2 2 - - - 2 - -

월11 220 - 220 4.4 4→ 4.4 5→ 1 1 - - - 3 1 -

월12 220 - 220 4.4 4→ 4.4 5→ 0 0 - - - 4 2 -

합계 2,560 - 2,560 45 57 29 16 4 8 1 19 4 5



 

계 3,703 736 2,967 52 25 27 8 9

월1 296 59.2 59→ 237 4.7 4→ 4 - - -

월2 328 65.6 65→ 263 5.2 5→ 3 2 - 3

월3 291 58.2 58→ 233 4.6 4→ 4 - - -

월4 307 61.4 61→ 246 4.9 4→ 2 2 - 2

월5 286 57.2 57→ 229 4.5 4→ 2 2 - 2

월6 239 47.8 47→ 192 3.8 3→ - 3 1 -

월7 354 70.8 70→ 284 5.6 5→ - 5 2 -

월8 393 78.6 78→ 315 6.3 6→ 1 5 2 1

월9 316 63.2 63→ 253 5.1 5→ 1 4 1 1

월10 295 59.0 59→ 236 4.7 4→ - 4 2 -

월11 297 59.4 59→ 238 4.7 4→ 4 - - -

월12 301 60.2 60→ 241 4.8 4→ 4 - - -

 



 

 

☞



회사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주소

1544-7000, 1544-8800 http://www.shinhancard.com

롯데카드 02-5050-1301 http://www.lottecard.co.kr

현대카드 02-2167-6588,7353 http://corp.hyundaicard.com

삼성카드 1588-8700, 02-2172-8509 http://www.samsungcard.co.kr

02-3475-8324, 8084, 8396, 8445 http://corp.bccard.com



 

 

 

 

 

장애인고용장려금 이란※




